
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[별지 제6호 서식]

건축허가 (부)동의여부 통보서

건  물  명      ○○○ 건물 건  축  주   ○○○

주      소 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내리 1212-3외 1필지

건 물 구 조
 대지면적9,999㎡, 건축면적3,997.71㎡, 연면적27,899.67㎡

 철근콘크리트구조, 콘크리트지붕, 지상4층/지하3층, 1개동

주 된 용 도  숙박시설(생활형숙박시설) 동의여부 동   의

소 방 시 설

 소화기구, 옥내소화전, 스프링클러설비, 이산화탄소호스릴소화설비

 자동화재탐지설비, 시각경보기, 비상방송설비, 가스누설경보기, 완강기

 인명구조기구, 유도등, (휴대용)비상조명등, 제연설비(거실,전실) 

 비상콘센트, 무선통신보조설비, 연결송수관설비, 상수도소화전

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

  동의를 요구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허가 동의함을 알려드립니다.

2016 년  10월  27일

인 천 중 부 소 방 서 장

비고 : 건축물이 변경등으로 다음 사항에 해당될 경우 소방관서로 통보하여 주시기

 비고 : 바랍니다.

 1. 설계변경․증축 등으로 인하여 소방시설의 변경․연면적의 변경 또는 건축구조의 변경

 1. 등 동의내용이 달라지는 경우 그 변경내용에 대한 재동의 요구

 2. 건축허가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경내용

 3. 공장 등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위험물안전관리법이 정하는 위험물을 사용할 경우

    그에 적합한. 절차의 진행

 4. 허가등 취소시 그 취소사실


